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142호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6월 3일

1. 농공단지 개요(변경)

가. 농공단지 개요(변경)
○ 명 칭 :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산28번지 일원
○ 면 적 : 171,412㎡(당초) / 171,613㎡(변경)
○ 사업시행자 : 임실군수
○ 사업기간 : 2021 ∼ 2022년(당초) / 2021 ∼ 2024년(변경)

나. 관리기관(변경없음)
○ 임실군

다. 조성목적(변경없음)
○ 전북의 중심부에 위치한 임실군 농공단지가 모두 분양 완료되어 임실군 관내 입지
하고자 하는 입주희망업체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여 신규 농공단지 조성 필요성 대두

○ 오수 농공단지와 연계 개발하여 입주자의 수요에 맞는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오수의견 관광지의 활성화와 농림부의 공공동물장묘시설과 연계한 반려동물
특화단지로 반려동물클러스터 기반 마련

라. 추진경위(변경없음)
○ ‘16. 06. : 오수 제2농공단지 사업타당성 조사
○ ‘18. 12. :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
○ ‘19. 06. : 농공단지 계획 용역 착수(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 ‘19. 10.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평가항목 등 결정 및 공개)
○ ‘20. 06. : 지방재정투자 4차 심사(전라북도) - 승인
○ ‘20. 07. :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공람공고 및 합동설명회
○ ‘20. 08.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완료
○ ‘21. 03. :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1. 05. : 오수 제2농공단지 계획 승인 고시(임실군고시 제2021-60호, 2021.5.7.)
○ ‘21. 07. : 농공단지 조성사업 착공



마.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소 계 특 화 일 반

소 계 171,412 39,257 132,155 100.0

산업시설용지 109,754 19,213 90,541 64.0

지원시설용지 4,604 - 4,604 2.7

공공시설용지 57,054 20,044 37,010 33.3

녹지 22,151 10,360 11,791 12.9

도로 22,826 7,146 15,680 13.3

주차장 3,017 - 3,017 1.8

배수지 2,632 - 2,632 1.5

저류지 3,890 - 3,890 2.3

소하천 2,538 2,538 - 1.5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소 계 특 화 일 반

소 계 171,613 39,273 132,340 100.0

산업시설용지 109,291 19,167 90,124 63.7

지원시설용지 4,604 - 4,604 2.7

공공시설용지 57,718 20,106 37,612 33.6

녹지 21,029 9,539 11,490 12.3

도로 23,913 7,255 16,658 13.9

주차장 3,005 - 3,005 1.7

배수지 2,569 - 2,569 1.5

저류지 3,890 - 3,890 2.3

소하천 3,312 3,312 - 1.9

바. 입지 및 기반여건(변경)
○ 입지여건(변경없음)
- 임실군청에서 약 10km 떨어진 오수읍 시가지와 서측으로 인접
- 대상지 서측 인접하여 오수 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 기존 입주기업의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연계개발의 장점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

- 북서측 2km 지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오수I.C가 위치하여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담당

- 대상지 동측과 연접하여 국도17호선(전주∼남원간 25m, 왕복 4차로)이 연접하여
전주, 남원 등 주변지역을 연결

- 대상지의 실질적인 진출입을 담당하는 리도206호선(덕과로)이 북측과 연접



○ 기반시설 여건(변경)

시설명
총 계획

당 초 변 경

도 로
∙일반도로
- 중로(3개노선) : 19,110㎡ (1,802m)
- 소로(1개노선) : 3,716㎡ (355m)

∙일반도로
- 중로(3개노선) : 19,779㎡ (1,419m)
- 소로(2개노선) : 4,134㎡ (410m)

용수(㎥/일)
∙총 용수량 : 850㎥/일
- 공업용수 : 680㎥/일
- 생활용수 : 170㎥/일

∙총 용수량 : 823.1㎥/일
- 공업용수 : 678.2㎥/일
- 생활용수 : 144.9㎥/일

전력(kWh/년) ∙8,499kWh/년

통신(회선) ∙99회선

오수처리(㎥/일)
∙총 오수량 : 598㎥/일
- 공업폐수량 : 448㎥/일
- 생활오수 : 150㎥/일

∙총 오수량 : 594.1㎥/일
- 공업폐수량 : 447㎥/일
- 생활오수 : 93.1㎥/일
- 지하수유입량 : 54.0㎥/일

2. 입주대상 업종, 입주 우선순위 및 농공단지 발전 계획(변경없음)
가. 입주대상 업종(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아래표에 해당하는 업종

구 분

반려동물용품
제조업
(특화)

C10 식료품
C14 의복, 의복악세사리
C21 의료용물질
C22 고무 및 플라스틱
C33 기타제품제조업

치즈산업 및
식료품(일반)

C10 식료품

금속, 비금속,
기타제조업
(일반)

C23 비금속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C29 기타기계 및 장비
C33 기타제품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임대업

나. 입주 제한 업종(변경없음)
○ 니켈, 벤젠 등 발암 위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업종
○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제품 제조업, 도정 및 도축업종 등과 같은 특정수질·
대기 유해물질 배출과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과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단지내 입주업체 생산활동 및 환경에 지장을 주는 업체



다. 입주 자격(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체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및 제43조 제6항에 따라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단, 제조업을 영위
하는입주기업에한하여공장부지안건축물에발전설비를설치하는 경우에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을 위한 [임대업] 추가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임대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함)

라.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고용창출효과가크고공해가적은업종으로지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관련업체
○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 업종

마.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1) 목 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및 관리기본 계획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 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 농공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라 처리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 따라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

○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내

적정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다) 안전관리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라) 에너지관리

○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어 개발 시 시행주체별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변경없음)

구 분 기 대 효 과

생산파급효과

Ÿ 단지조성 공사비
- 공사비, 보상비 투입으로 건설경기의 부양 및 연관 산업 가동율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387억원, 부가가치효과 161억원, 수입유발효과 37억원으로 총
585억원의 파급효과 발생

Ÿ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
- 상근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방문객 등

고용파급효과
Ÿ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산업 인력 고용
- 고용전망 약 130명, 향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창출은 18,000명(30년)

※ 참고: 한국은행 2019년 산업연관표상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적용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변경없음)

○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21개 업체를 유치하여 이로 인해 약 130명의 종업원

고용증대, 이 중 현지인 약 65명 수준의 고용효과 기대

○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공사비, 보상비 등 투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87억원, 부가가치효과는

161억원, 수입유발효과는 37억원 총 585억원의 파급효과 발생

○ 지역 원자재의 최대한 활용 : 농·식품류 우선 공급



5.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입주기업의 직종별 고용인력 및 인력수급 전망(변경없음)

구 분 계 식료품 제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외* 비 고

합 계 130명 70명 30명 30명

현지 고용인 65명 35명 15명 15명

외지 고용인 65명 35명 15명 15명

* 금속가공제품 외: 금속가공제품, 의복, 의복악세사리, 의료용물질, 고무및플라스틱,기타기계및장비, 기타제품제조업

6. 인근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 강화 방안(변경없음)

가. 인근 입주기업체 현황(변경없음)

○ 2021년 현재 임실군에 입지해 있는 농공단지는 총 4개 단지로 4개 단지 조성

완료 및 분양 완료되었음

○ 최근(2017∼2021년) 개별입지 공장 등록 현황: 14개 공장 등록

나. 경쟁력에 관한 전망(변경없음)

○ 인근 산업(농공)단지의 유치업종을 살펴보면 식료품, 1차금속제조업 등의 업종이

특화되어 있어 해당 농공단지의 업종과 연계하여 임실군의 특화산업으로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다. 협력방안(변경없음)

○ 인근 입주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종을 적극 유치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단지명 지정일자
면 적
(천㎡)

유치업종
분양율
(%)

입주
업체

계 - 671 - 100 31개

신평농공단지 1986.07.24. 53
식료품, 펄프,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금속가공, 가구
100 8개

오수농공단지 1989.12.18. 132 식료품, 금속가공, 고무, 플라스틱 100 21개

임실농공단지 2003.08.16. 147 1차금속제조업,에너지비축업 100 1개

임실제2농공단지 2013.05.31. 339 1차금속제조업 100 1개



7.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변경)

가. 용도별 구역계획(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특 화 일 반

소 계 171,412 39,257 132,155 100.0

산업용지구역 109,754 19,213 90,541 64.0

지원시설구역 4,604 - 4,604 2.7

공공시설구역 57,054 20,044 37,010 33.3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특 화 일 반

소 계 171,613 39,273 132,340 100.0

산업용지구역 109,291 19,167 90,124 63.7

지원시설구역 4,604 - 4,604 2.7

공공시설구역 57,718 20,106 37,612 33.6

나.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변경)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09,754 100.0

반려동물용품
제조업(특화)

C10 식료품

19,213 17.5

C14 의복, 의복악세사리

C21 의료용물질

C22 고무 및 플라스틱

C33 기타제품제조업

치즈산업 및 식료품
(일반)

C10 식료품 50,242 45.8

금속, 비금속,
기타제조업(일반)

C23 비금속제조업

40,299 36.7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C29 기타기계 및 장비

C33 기타제품제조업

※ 전기, 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부동산업(L68)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09,291 100.0

반려동물용품
제조업(특화)

C10 식료품

19,167 17.5

C14 의복, 의복악세사리

C21 의료용물질

C22 고무 및 플라스틱

C33 기타제품제조업

치즈산업 및 식료품
(일반)

C10 식료품 50,255 46

금속, 비금속,
기타제조업(일반)

C23 비금속제조업

39,869 36.5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C29 기타기계 및 장비

C33 기타제품제조업

※ 전기, 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부동산업(L68)

다. 업종별 배치기준(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

○ 다만,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입주업체간의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없음)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43조

제6항에 따라 단지 내 입주기업에 한하여 토지가 아닌 건물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업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 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

- 저류시설, 하천, 녹지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8.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운용 계획(변경없음)

가. 공동이용시설(변경없음)

시설물 면적(㎡) 용도계획

관리사무소 4,604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층수: 4층 이하

나. 운용계획(변경없음)
○ 종사자의 이용편의와 생산활동의 효율적인지원을 도모할수 있도록필요시설 배치
○ 이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활용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9.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 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관리사항(변경없음)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업무 지원

○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원사항(변경없음)
○ 농공단지 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기능 즉, 공공
행정기능, 기업생산 활동 지원기능, 종업원 후생복지 기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을 농공단지 개발방향 및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배치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효율적이고 활력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산정

○ 농공단지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근로환경에 적합한 후생 복지시설의
기준 및 위치 설정

다.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 농공단지 지원시설관리 및 입주업체 건의사항 수렴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등
○ 공공·행정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붙임1] 용도별 구역 평면도(변경)

(기정)



(변경)



[붙임2] 업종별 배치 계획도(변경)

(기정)



(변경)


